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〔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〕

 

□ 점검일시 : 2017.10.18 (수)

□ 점검결과 

◆  점검자 : 윤원섭,박수엽
 

 

 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중랑천 좌안구간에 작업중인 건설기계는 아래

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기 바람.

  ①백호우 버켓 이탈방지 안전핀 설치

  ②진동로라 장비 실명제 부착 후 관리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9(건설기계),공통-

32(굴삭기)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중랑천 좌안 구간 가설도로 진출입부는 덤프

운행 시 후진 후 방향선회를 해야하는 구조로 가

설도로 단부에 안전시설이 없어 전도의 우려가

있으니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

후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(안

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강교조립을 위해 거더 상부에서 근로자 작업

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(안전난간, 안전대

걸이시설등) 설치 후 작업 할수 있도록 조치 바

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

의 방지)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강교 조립장에 용접기와 같이 보관되어 있는

가스통은 별도의 저장소를 만들어 보관하고 취

급근로자들이 쉽게 볼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

를 게시하여 관리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4(위험물보관소)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는 정기점검을 통해 파손

되거나 충전압이 불량한 소화기가 현장에 비치

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49(소방시설 설치 및 관

리)

○ 기계기구 안전(토목부)

- 강교조립구간에 사용중인 핸드그라인더는 톱

날 보호덮개 설치 후 사용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(원

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)
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강교 조립구간에 사용중인 용접작업용 가설전

선은 누전차단기가 아닌 배선용차단기에 연결되

어 있으니 누전차단기 연결 후 사용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7(가설전선)


